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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도 기존주택 다가구(등) 매입계획(안)

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,국민기 생활수 자 등에게 렴하게 공

함으로써 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.

Ⅰ 추진배경

 추진근거

    보 자리주택 건설 등에 한 특별법 제43조(시행자의 기존주택매입)

    수요자 심 임 주택 8만호 공 계획 (‘2011.11.23시장방침)

 추진실적

 사업기간 : 2002~2012 (계 사업)

 매입실 (사업비) :  696동 5,062  (675,812 만원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 : 만원)

연도별 2002 2003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

매입

규모

동 79  93  2  27 105 112 106 172 696

호 592 639 15  215  636 715 750 1,500 5,062

사업비
(매입비)

36,840 42,152 1,154 29,380 83,917 97,060 125,680 259,629 675,812

▸ 2012년 매 실적 : 1.500호 료 (118,388,000천원 ( 산액 100% 집행 료)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- 비 60,750,000천원, 시비 57,638,000천원

Ⅱ 사업개요

❍ 매입물량 : 1,500 (수  등 1,425 . 학생 75 )

❍ 매입 상 : 다가 ∙다  주택, 용 85㎡ 하 공동주택(아 트 )

❍ 공 상 : 수  ․ 한 모 가  ․ 득 학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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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총사업비 : 287,410,000천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:천원)

  산액  비  고

비(보 ) 60,750,000천원
 ※ 호당 고지원 단가 : 9,000만원

-호당 사업비 지원 비  

     : 비 45%, 민주택기금 50%, 주  5%

   - 초과액 : 시  SH공사 각각 50% 비 부담

시비( ) 76,180,000천원

민주택 74,300,000천원

SH 공사 76,180,000천원
 

     ▶ ’12년도 호당 평균매입액 178,000천원

= 매입액 176,000천원 + 감정평가 등 부 비 2,000천원

▶ 시비(출자 )산출내역

① 서울시지원액:66,000,000천원

= 178,000천원-90,000천원(호당국고지원 기 단가)÷2×1,500호

② ’07~’11년도 기존주택 매입 련 서울시 분담 :10,187,000천원

Ⅲ 추진계획

 본방향

 사회구조변화에 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우선 매입

  ❍ 고도/경 지 내 다가 ․ 다  주택

     - 한산, 남산 주변 고고도지 (강 , 도 , , 용산 ) (별첨1)

  ❍ 하우스 ( 어하우스 ) 맞춤   주택

    ※ 매 검토 : 하우스 어 주택, 퇴 후 안  고 수  없는 실 계  주택 

 특정지역,특정계층의 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별 수 자, 학생 등

수요량을 감안하여 매입

자치구 쿼터제를 도입,지역별 임 주택 분포 수요 등을 종합검토 한 후 매입

 사 장조사를 통해 입지여건이 좋고 조건이 양호한 주택 매입

 매입 상 주택의 단열,균열 등 사 시설 검 후 “기존주택 매입 상 선정기 ”에

의거 매입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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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진계

 고도▪경 지구내 다가구․다세 주택 매입

  ❍ 지역에 비해 공공지원할 수 는 도  장 나 사업  없는 고도 ․ 경 지 에 한 

규  당  보  해 공공지원 필 , 다가 ․ 다  주택 우  매

     - 한산 고고도지  : 강  미아1․2동, 수 1․4․5․6동 

                          도  도 1동, 학2․3동, 1동 

     - 남산 고고도지  :  동1․2가, 장․장충․신당동 

                       용산  후암동, 태원동, 한남동 

               <참고>고도․경 지구 다가구 매입 황(2012년도)

계 강북 도봉 중 용산

총 매 현황 89동 642

           19동 161

 . 수 동   16동 145

 . 동      1동   8

 . 우 동    1동   8

           70동 581

 . 도 동    3동  24

 . 학동   28동 239

 . 동   13동 100

 . 창동     26동218

- -

고도․경 지  

매 현황
49동 423

           13동 112  

 . 수 1동

 . 수 4동   3동  26

 . 수 5동   6동  49

 . 수 6동   4동  37

           36동 311

 . 도 1동   3동  24

 . 학2동  25동223

 . 학3동    -

 ․ 1동   8동  64

- -

  ❍  거주  주 경  고 , 마 공동체   모   수 도  공

     - 사업 역 주민 상 우  공  후 해당  거주 , 울시 거주  순 공 검토

 두 하우스 형(셰어하우스 형)공공임 주택 도입

 ❍ 몸 , 학생 등 1~2  가  효과  수용할 수 는 맞춤  주택매

 ❍ 거실 등 주택   웃  공 하  어 살아가는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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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스푸어(HousePoor)소유 주택 매입

  ❍ 울지역 하우스 어 : 약 11만 가   (KB경 연  2012  )

  ❍  시행  도 : 보 주택 지 매각 도(우리 행, ‘12.11월 시행) 

     -    상  : 9억 하 1  주택, 실거주 , 할상  원(리)  연체고객

     - 주 내용 : 채상 담  과도한 주택  주택  지  공공 에 매각

하고, 하우스 어는 매각한 지 에 상당하는 료(6%)  지 하  

계  거주하는 도.

  ❍ 검토사항 : 하우스 어는  산  겪는 라는 과 주택 다가 매  

평균액(178 만원) 상  아 트라는 에  매 상 에 합하나 

상주택  다가  또는 다  매 상 에 합할 경우 우  매 . 

 은퇴 후 안정 고정수입이 없는 실버계층의 소유주택 매입

  ❍  시행  도 : 주택연  사 가 도(‘07.7월 시행)

     -    상 : 9억원 하  주택  보 한  모  만60  상  1 1주택 고  

     - 주 내용 : 주택  담보  매월 연 식  후생  지

                 (연 개별인출액은 총 사용한도의 50%)

                  모  사망시 주택  처 하여 산(상  수 )

                 연 수 액  집값  과하여도 상 에게 별도청  가

     - 효   과 : 평생 연 수  생 안 , 

                주택담보 리보다 낮  리 용(3개월 CD 리 평균 +1.1%)  

     - 주택연  가 주택  평균 주택가격 : 282 만원

     -    : 고 에  연  수 간 증가 망→  실  가능

  ❍ 검토사항  

     - 실 계   주택  주택 다가 매  평균액(178 만원) 상  아 트

      고 에  연  수 간  증가 망에 라 매월 연 식  지 하게  생

에 해 연 수  간, 주택가격, 가변동과 연동한 매 가격  실 , 산

증액 등 장  검토 필 .

자치구 쿼터제 도입

  ❍ 지역별 주택 포  수  등  합 검토 후 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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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주택 매입 상 선정 기 에 의거 매입추진(2012년 국토해양부)

※ 2013년 <매입 상 선정기 >변경시,국토해양부의 기 용

     신축주택을 포함 SH센터점검반을 통하여 매입대상 주택의 단열, 균열 등 
   사전 시설 점검 후 매입 추진

<우선 매입대상>

 ① 주택 포가 고 수 수 많  ,  

 매 진  재주택

 ② 별 용  주 주택

- 다 , 연립주택  별 용  60㎡

     하  주택  동별 매

 ※ 동  건 내 85㎡ 하는  매

 ③ 학생용 주택매 시 학에 근  용 한 주택

 ④ 마 스 연계 등 통 편리한 주택

 ⑤ 지하  없는 주택  별 매

득  매 할 경우 주민  편  없도  누수, 

 등  가 없는 양 한 주택 

 ( 토해양  지 )

<매입제외>

  ○도시 비사업 역  재 비 진지 내

    주택

   - 주택재개 , 주거 경개 , 재건 , 도시

     경 비 등

 ○ 건   상 한사

   - 가압 , 경매개시 결  등

 ○ 근린생 시  포함 주택

 ○ 건 상태 량  후도가 심하여 과다한 

개 ∙ 보수비용 생 상 는 주택 

    (15  상  주택)

20  상  주택  경우 도시  생 주택 등 

 신  용 할 경우 매  검토

Ⅳ 행정사항

 예산집행

❍ 집행  : SH공사  청에 거 산 내 집행( 별) 

    - 토해양  ‘13  공 계 ’   시행

※ 2012년도 토해양부 공급계획 ’12.3.30 표

    

별 1/4 2/4 3/4 4/4

매 수 500 300 400 300

매 시  3월 6월 9월 11월

  ❍ 산과목 : 주택 책실, 민주거 안 도모, 주거복지 수 향상,

              득  주거안  도모(특별 계), 주택 매 , (204-404-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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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 방법

❍ 매 차 개  

   - 매 공고, 신청 수  SH공동 진

   - 매 심사 원  심  울시 주  개

   - 매 시 평가 수 순  공 진

종전 (~2012년) 개 (2013년~)

매입공고 공고 2개월 (SH) 별 공고 ( ∙ SH)

신청접수       SH ∙ SH

매입 정 심의       SH 울시 ∙ ∙ SH

매입순 신청 수순 평가 수순

∙
∙ SH

∙
∙ SH

∙ SH ∙ SH ∙ 시 담당과장․ 장
∙  건 과장
∙ SH

∙ SH

  

 향후 추진계

❍ 토해양  ‘13  공 계  시 진사항 검토 진 

❍ 매 심사 원  ․ 운

❍ 주택 매  시행에     SH 청 

    - 보도 료 포 등 시민 보    청 강

Ⅴ 조사항 (SH공사)

❍ 수 량, 근  등 매 여건  고 하여 체 진계  수립 

❍ 매 차 개 에  사 비 철

    - 지 체 진사항 청 : 매 공고, 신청 수시

    - 매 심사 원  심  비 철

❍ 당 사업비  내에  매 목 량  감안하여 가격  매

❍ 타 토해양  ‘13  공 계 ’ 사항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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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별첨 1>

서울시 최고고도지구 지정 황

(2012.7월 재)

   치 규  내 용 (㎡) 지  목 지

계 10개지 89,634,269

경 /

환경

보호

한산 주변
(도 , 강 )

 5층(20m) 하

[ 화시 7층(28m)]
3,557,000

한산 연공원 

경 보호

‘90.12.10 고1990-404호

‘05.9.8 고2005-270호

남산주변
( , 용산 )

    3층(12m) 하

     [ 화시 4층(16m)]

    5층(20m) 하

     [ 화시 7층(28m)]

    7층(23m) 하

    7층(28m) 하

    9층(28m) 하

․도로 ,순환도로 1.5m

하, 곽  하

․20m,30m,36m 하

2,977,169
남산  주변지역 

경 보호

‘95.4.6 고1995-93호

‘95.6.3 고1995-152호

‘98.3.5 고1998-67호

‘01.10.26 고2001-351호

‘02.6.27 고2002-252호

‘05.9.8 고2005-270호

, 평창동 주변
( 로 )

5층(20m) 하 480,290
한산 연공원 

경 보호

‘93.4.21 고93-122호

'99.7.31 고99-230호

‘05.7.21 고2005-209호

경복  주변
( 로 )

15～20m 하 1,189,800
화재  산 

경 보호

‘77.5.9 고1977-139호

‘94.7.4 고1994-232호

산 주변
(동  휘경동 

43 지 )

3층(12m) 하 40,180
연경 지  해 , 

체지
‘06.1.5 고2006-4호

어린 공원 주변

( 진  능동, 동, 

동 )

4층(16m) 하

  [공원경계로 터 30m 내 

지역  4층13m 하, 아차산역 

지 단 계획 역내로  

화 술용도50% 상 치시 

4층 20m 하]

219,000
어린 공원 주변 

경 보호

‘96.7.5 고96-195호

'07.10.25 고2007-380호

'09.3.26 고2009-116호

시

보호

회 사당 주변
( 등포 )

고 65m 하 396,500 사당  도시경  

보호

‘76.7.28 고1976-109호

고 55m 하 373,500 '99.2.19 고1999-31호

포공항 주변
(강 ,양천, 로,

등포, 천, 악 )

활주로  미만 ～ 

해 372.86m미만
80,193,000

공항시 보호,

비행  ․착륙안

‘77.4.22 고1977-120호

‘94.5.3 고1994-138호

동 단지앞
( )

7층(28m) 하 113,700
원단지주변 균형개  

 도시경  보호

‘80.12.31 고1980-437호

‘06. 7.20 고2006-249호

시가지 

확산

지

수동 
( 로 )

5층(20m) 하

[아 트형 공장  7층(30m)]
94,130

치지 해 로 

체지

‘90.12.1 고90-390호

‘00. 8. 8 고00-229호

‘05.5.19 시2005-141호

‘08.3.27 고2008-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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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황 (강북구,도 구)

○ 지 정 일 :1990.12.10

○ 치 :강북구 미아1․2동,수유 1․4․5․6동 일 ,

도 구 도 1동,방학2․3동, 문1동 일

○ 지정면 :3,557,000㎡

○ 건축제한 :5층 20m 이하 (완화시 7층 28m이하)

강북구

도 구

한산 립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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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남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황 ( 구,용산구)

○ 지 정 일 :1995.4.6

○ 치 : 구 회 동1․2가, 장․장충․신당동 일

용산구 후암동,이태원동,한남동 일

○ 지정면 :2,977,169㎡

○ 건축제한 :3층 12m 이하(완화시 4층 16m 이하)

5층 20m 이하(완화시 7층 28m 이하)

도로면 이하,성곽높이 이하,순환도로면 1.5m이하 등

용산구

구

남  산

5층  20m

5층  20m 5층  20m

5층  20m

5층  20m

5층  20m

5층  20m

3층  12m

3층  12m

3층  12m
3층  12m

3층  12m

도 로 면 -1.5m

성곽 높이 이하

3층  12m
5층  20m

18m
30m

36m
20m

23m

15m 6층  20m 9층  28m

도 로면  이 하


